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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 수산부산물을 운반만 하는 경우 수산부산물 보관시설 구비 의무 면제
- 환경오염 방지 기준 준수 조건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 사용 허용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부산물 운반업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수산
부산물을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의 조건부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
에도 보관시설 구비를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간 수산부산물 운반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수산부산물을
운반만 하는 경우는 보관시설 구비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산부산물 운반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일괄 금지되어 있어
염산을 활용해 생산하는 제설제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업계의 의견을 검토해 환경오염 방지 기준을 준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수산부산물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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